
하천불법사항 변상금 안내

◯ 하천법 
 제37조(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) ③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

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
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.  

  제67조(부담금 등의 강제징수)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
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기는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, 
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
가산금을 징수한다. 

   ②「국세징수법」 제21조 및 제22조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 준용
한다.

   ③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,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
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
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  
◯ 하천법 시행령
 제43조(변상금의 징수) 
  ①하천관리청이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(이하 “변상금”이라 한다)을 

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시ㆍ도의 조례로 
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변
상금을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. 

 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
금을 내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
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
내야 한다.


